
[별표 7의3] <개정 2017. 9. 4.>

검사기 의 검사인력 검사설비 기 (제22조 련)

구 분 검 사 기 지 정 기

검사인력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0조 이

규칙 제25조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. 이 경우

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 검사인력의 2분의 1

이상이어야 한다.

1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

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는 유지 리에

한 경력(이하 "승강기에 한 실무경력"이라 한다)이 1년

이상인 사람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

사람으로서 승강기에 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의 승강기 기계ㆍ

기ㆍ 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 를 취

득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의 학력이 있다고 인

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승강기에 한 실무경력이 3

년 이상인 사람

4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문 학의 승강기 기계

ㆍ 기ㆍ 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문학사

학 를 취득한 사람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 의 학력이

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승강기에 한 실

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검사설비

1. 조도계

2. 각도계

3. 테이퍼 틈새게이지

4. 순간식 회 속도계

5. 연 항계

6. 류계

7. 압계

8. 버니어 리퍼스

9. 푸쉬풀게이지 2 이상

10. 진동소음측정기(가속도ㆍ감속도 측정기능을 포함한다) 1 이상

11. 토크 치 2 이상

12. 지 항계 2 이상

13. 도어운동에 지 측정장비 2 이상

14. 분동 5톤 이상

비고



1. 상기의 검사인력 검사설비의 기 은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무

소마다 갖춰야 한다.

2. 검사인력은 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, 1인당 연간 정기검사 800

를 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.

3. 검사설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 이상을 갖

춰야 한다.


